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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지난해 정부의 행정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 대란이 발생하며 디지

털 재난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및 인프라 관리, 개인정보

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.

○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한 교육 정보에 대한 디지털재난의 대비

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위기관리 기반 구축을 마

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~제2조).

나. 디지털재난 대응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.

다.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

함(안 제4조).

라.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점검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

제5조).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,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,

개인정보 보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








